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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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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awareness level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help of the employment increase on the health status of the 
disabled.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o suggest a wa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disabled.

Methods : In this study, the first data of the second wave of the 2016-2018 Employment 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was used to analyz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economic activities. a total of 1,648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he chi-square test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Results : Compared to the group knowing about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group 
who did not know about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the cognitive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subjective health status (Odds Ratio [OR]: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1.252-1.977) and chronic 
diseases (OR: 1.407, 95% CI: 1.091-1.816), Compared to the group that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s helpful in increasing employment, the group that said it was not helpful at all had depression 
feel (OR: 2.330, 95% CI: 1.219-4.452)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R: 2.052, 95% CI: 1.232. -3.416) 
significantly affected.

Conclusion :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awareness and help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the negative impact on their health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employment 
growth by raising awareness of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disabled, public relations plan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on the system and 
policies to protect the disabled people who lose their will to work due to difficulties in accessing employment 
were enacted, and Changes to a disabilit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activated so that participants 
can participate.

Key word: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Handicapped, employment promotion, Job, employment 
awareness, Health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

는 약 250만명으로 인구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수자로서, 이들을 위한 

법과 규제의 시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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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장애인은 삶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 장애인의 고용 및 경제활동은 생계수

단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2],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직업이 없는 집

단의 전반적 건강상태는 외부신체장애, 정신적장애, 내부

신체장애 순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직

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경제적 자립을 한

다는 것으로 의미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우

울 및 불안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감소시켜 사회구성원으

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1].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시장 진

입을 완화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일정비

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요구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도모

하고 있다[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27조에 따르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8조에서는 민간사

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원의 100분

의 5의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

하게 낮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 및 근무자 수 등을 공

시하였으며, 현행법 상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도의 장애인 의

무고용률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3.4%, 민간기업 3.1%로 

정해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고용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통합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2년 0.43%에서 2014년 

2.54%로 13년간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

러나 여전히 정부 및 민간기업체의 의무고용률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과 취업 후 작업 환경이나 장

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등이 있다. 또한, 장애

인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알선체계, 직업훈련기관

과 시설의 체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구직요청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취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니

라, 장애인 집단의 취업 의지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였는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과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취업할 의지를 잃게 

된다[6]. 2019년도 장애인 고용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의지가 없는 장애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

가 없는 경우, 또는 구직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서 등으로 나타

났다[7]. 또한, 장애인들이 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지 못

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홍

보의 부재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8], 장애인들은 정

책 이해 정도에서 ʻ잘 모른다ʼ가 44.8%, 장애인을 위한 정

책에 대해 알고 있다가 46.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장애

인들이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접근

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의 고용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장애

인이라는 특성 상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비해 대

부분의 기관의 도움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

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충은 경감되지 않고 있다

[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 상태 지속이유 중 구직 정보접근의 어려움

이 18.9%로 1위였다[7]. 장애인들은 주로 주변사람이나 

단체의 도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인과의 관계가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구직활동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장애인은 본인의 생계유지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의 주체보다 객체로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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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구직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어떤 제도가 자신들에게 보호

와 면세의 기회를 주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실업상태 지속에 영향

을 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 저

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강화, 전문기관 관리 등 장애인 맞춤

형 전달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10].

국외에도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은 복지청에서 

장애인 해고 보호 및 장애인 고용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상담과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노동청에서는 장애인 직업

상담과 취업알선, 직업재활을 해주는 등 장애인의 구직요

청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일반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호고용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작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노동시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있다

[11]. 독일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그를 뒷받침하는 체

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와 직업재활 의무 등 형식적인 시스템만 존재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

인들의 취업 접근성 및 참여성이 낮다.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노동시장 내에

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

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쳐왔다. 

공공∙민간부문에서 장애인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제도인식의 어려움, 고용

접근형태 및 체계의 미흡 등 장애인 고용을 증대시키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증대효과에 대한 

연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많았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식 및 도움정도와 

장애인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및 고

용증대 도움 정도와 건강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식을 높여 장애인의 고용증대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원 및 표본추출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 조사한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를 이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을 대표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

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하는 종단면 조사이

다. 장애인구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통계는 기존 5년주기로 실시되던 ʻ
장애인실태조사ʼ와ʻ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ʼ가 유일하며 이 

또한 조사대상과 목적의 차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요인까지 파악하고자 ʻ장애인고용패널

조사ʼ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사전연구 및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 1차웨이브가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경제

활동실태조사 등 타 조사와의 차별화 및 다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존 패널 노후화 및 패널조사의 정책적 활

용도 제고를 위해 2차 웨이브를 새롭게 구축하게 되었으

며, 2016년에 새로운 패널과 설계로 2차 웨이브가 이루

어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이동과 그에 영향

을 주고 받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패널조사를 통해서

만 제공 가능한 정책의 취업 및 유지 효과 등 정책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를 

추출 틀로 삼았고 전문가에 의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우리나라 15~64세 등록장애인 (신체외부장

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4,577명을 대

상으로 매년 5월에서 7월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기획 및 데이터 검증, 보고서 작성과 공표 등은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이 담당하였다. 조사는 면접원이 패널을 방문

한 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

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진

행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장애를 보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을 보다 더 조사대상자 친화적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조사과정 자동화, 넓은 조사 응답화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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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조사과정 단순화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12].

2. 변수

가. 독립변수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 

고용증대 도움정도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주요 독립변수가 존재하며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고용증대 도움정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는 ʻʻOOO님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ʼʼ 
라는 질문지를 통해 응답을 얻었다. ʻʻ잘 알고 있다ʼʼ와 ʻʻ대
략적으로만 알고 있다ʼʼ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는 장애

인 고용증대 도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증대 도움정도는 ʻʻ
OOO님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

용을 증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

니까?ʼʼ라는 질문을 통해 ʻʻ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

지 않는 편이다, 도움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된다ʼʼ의 4가

지 명목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종속변수 :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상

태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ʻʻOOO님은 지난 

1년 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

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습니까?ʼʼ라는 질문을 통해 우울감

을, ʻʻ현재 OOO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ʼʼ
라는 질문을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ʻʻOOO님은 현재 장

애 이외에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ʼʼ라는 질문을 

통해 만성질환 여부를 파악하였다.

다. 보정변수 :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위험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 결

혼상태, 흡연 및 음주 경험, 스트레스 유무, 장애등급, 장

애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나이는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6세로 구분하였다. 거주지는 

수도권, 광역시권, 기타 시도로 구분하였으며 결혼상태는 

결혼/동거, 미혼, 이혼/사별/별거로 구분하였다. 흡연 및 

음주경험은 ʻ현재 경험하고 있다ʼ, ʻ과거 경험은 있으나 현

재는 하고 있지 않는다ʼ, ʻ경험해 본적 없다ʼ로 구분하였

다. 장애등급은 1-3등급, 4-6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장

애유형은 지체장애와 그 외의 것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6, 2017, 2018년도에 대한 반복

측정으로 인한 연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13].

 

3. 통계적 분석방법

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은 카이제곱검정과 일반화추정

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

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위험행

동 변수, 건강상태변수, 장애특성변수 등을 통제한 후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리와 통계분석은 

SAS ver.9.4(SAS Institud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로 설정하여 검정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1>은 연구대상자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

정도 및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

적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

상자 1,648명 중 290명(17.6%)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29명(10%)이 우울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략적으로만 알고있는 응

답자는 582명(35.3%)로 그 중 49명(8.4%)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잘 알고있는 대상자 중 71명

(24.5%)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대략

적으로만 알고있는 사람 중 165명(28.4%)가 부정적인 주

관적 건강상태를 보였다.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

무고용제도를 잘 알고있는 대상자 중 45명(15.5%)가 만

성질환을 가지고있었고, 대략적으로만 알고있는 사람 중 

90명(15.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고용증대 도움정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에서 잘 알고 있다,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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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알고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잘 알고있거나 대략적으로만 

알고있는 872명 중 463명(53.1%)이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가 도움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중 43명(9.3%)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120명(25.9%)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

적이었으며, 70명(15.1%)는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장애인 교용제도 인지정도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간의 연관성 분석

변수명
계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Yes P-
vaule

Poor P-v
aule

Yes P-
vaule N  % 　 N % 　 N % 　 N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 

0.084 0.035 0.001

잘 알고 있다 290 17.6 29 10.0 71 24.5 45 15.5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582 35.3 49 8.4 165 28.4 90 15.5

그런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
고 있다 

396 24.0 46 11.6 112 28.3 71 17.9

모른다 380 23.1 51 13.4 131 34.5 97 25.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고용증대 도움 정도 

0.152 0.598 0.540

전혀도움되지않는다 49 5.6 8 16.3 17 34.7 10 20.4

도움되지않는편이다 317 36.4 22 6.9 88 27.8 46 14.5

도움되는편이다 463 53.1 43 9.3 120 25.9 70 15.1

매우도움된다 43 4.9 5 11.6 11 25.6 9 20.9

성별 0.458 0.001 0.159

남성 1,243 75.4 128 10.3 334 26.9 219 17.6

여성 405 24.6 47 11.6 145 35.8 84 20.7

연령 0.726 <.0001 <.0001

15-29 243 14.8 26 10.7 50 20.6 19 7.8

30-39 513 31.1 47 9.2 101 19.7 56 10.9

40-49 533 32.3 59 11.1 165 31.0 94 17.6

50-59 249 15.1 29 11.7 107 43.0 87 34.9

60-66 110 6.7 14 12.7 56 50.9 47 42.7

거주지역 0.000 0.268 0.002

수도권 344 20.9 47 13.7 108 31.4 85 24.7

광역시권 424 25.7 23 5.4 130 30.7 64 15.1

기타시도 880 53.4 105 11.9 241 27.4 154 17.5

결혼 상태 0.001 <.0001 <.0001

결혼/동거 908 55.1 78 8.6 250 27.5 179 19.7

미혼 549 33.3 63 11.5 143 26.1 63 11.5

이혼/사별/별거 191 11.6 34 17.8 86 45.0 61 31.9

흡연 상태 0.053 0.270 0.093

피운다 474 28.8 63 13.3 128 27.0 86 18.1

과거에는피웠으나현재에는
피우지않는다

371 22.5 40 10.8 119 32.1 82 22.1

피워본적이없다 803 48.7 72 9.0 232 28.9 135 16.8

< 표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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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보정변수를 통제한 후에 장애인 고용제도 인

지 정도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과의 관련

성을 파악한 결과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와 우울감 사이의 관련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대해

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부정적 주관적 건강상태일 

odds가 1.573배(OR: 1.573 95%CI: 1.252-1.977 

P-value: 0.000)) 높게 나타났으며,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부정적 주관적 건강상태일 odds는 1.316배

(OR: 1.316 95%CI: 1.060-1.634 P-value: 0.013)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

람의 만성질환이 유병할 odds는 1.407배(OR: 1.407 

95%CI: 1.091-1.816 P-value: 0.009) 높게 나타났다.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증대 도움과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간의 연관성 분석

변수명
계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Yes P-
vaule

Poor P-v
aule

Yes P-
vaule N  % 　 N % 　 N % 　 N %

음주 상태 0.514 <.0001 0.127

마신다 960 58.3 102 10.6 232 24.2 162 16.9

과거에는마셨으나현재에는
마시지않는다

259 15.7 32 12.4 106 40.9 57 22.0

마셔본적이없다 429 26.0 41 9.6 141 32.9 84 19.6

스트레스 인지여부 <.0001 <.0001 0.002

네 728 44.2 30 4.1 147 20.2 109 15.0

아니오 920 55.8 145 15.8 332 36.1 194 21.1

장애등급 0.175 0.063 0.638

1-3 420 25.5 52 12.4 137 32.6 74 17.6

4-6 1,228 74.5 123 10.0 342 27.9 229 18.7

장애유형 0.075 0.809 0.878

지체장애 942 57.2 89 9.5 276 29.3 172 18.3

그외 706 42.8 86 12.2 203 28.8 131 18.6

계 1,648 100.0 　 175 10.6 　 　 479 29.1 　 　 303 18.4 　

*Hypertension, diabetes, cance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live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arthritis

　변수명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 

잘 알고 있다 1.000 1.000 1.000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0.984 0.730 1.325 0.914 1.132 0.931 1.376 0.213 1.067 0.858 1.327 0.558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1.110 0.797 1.548 0.536 1.316 1.060 1.634 0.013 1.057 0.829 1.349 0.653

모른다 1.086 0.764 1.544 0.646 1.573 1.252 1.977 0.000 1.407 1.091 1.816 0.009

성별

남성 0.573 0.426 0.772 0.000 0.804 0.664 0.974 0.026 0.717 0.575 0.896 0.003

여성 1.000 1.000 1.000

< 표 2 > 장애인 고용제도 인지 정도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Adjusted effect between awareness lev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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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고용증대 도

움 정도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과의 관련

성을 파악한 결과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

용증대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대상자에 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우울할 odds가 2.330배

(OR: 2.330 95% CI: 1.219-4.452 P-value: 0.011)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증대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부정적 주관적 건강

상태일 odds가 2.052배(OR: 2.052 95% CI: 1.232- 

3.416 P-value: 0.006)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관

련하여 장애인 고용증대에 대우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한 

　변수명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연령

15-29 0.811 0.452 1.452 0.480 0.160 0.112 0.228 <.0001 0.120 0.079 0.182 <.0001

30-39 1.002 0.612 1.641 0.994 0.229 0.173 0.301 <.0001 0.198 0.149 0.264 <.0001

40-49 1.129 0.705 1.807 0.614 0.378 0.293 0.488 <.0001 0.283 0.218 0.368 <.0001

50-59 1.419 0.878 2.294 0.154 0.592 0.454 0.772 0.000 0.705 0.543 0.915 0.009

60-66 1.000 1.000 1.000

거주지역

수도권 0.787 0.601 1.031 0.082 0.904 0.755 1.082 0.269 1.249 1.032 1.511 0.022

광역시권 0.459 0.342 0.616 <.0001 1.065 0.905 1.252 0.448 0.795 0.657 0.962 0.018

기타시도 1.000 1.000 1.000

결혼 상태

결혼/동거 0.391 0.291 0.525 <.0001 0.533 0.435 0.655 <.0001 0.571 0.461 0.707 <.0001

미혼 0.781 0.546 1.118 0.177 0.823 0.638 1.060 0.132 0.630 0.477 0.834 0.001

이혼/사별/별거 1.000 1.000 1.000

흡연 상태

피운다 1.703 1.243 2.333 0.001 1.187 0.969 1.453 0.097 1.290 1.020 1.630 0.033

과거에는피웠으나현재에는피
우지않는다

1.266 0.902 1.776 0.173 1.055 0.857 1.299 0.616 1.478 1.172 1.864 0.001

피워본적이없다 1.000 1.000 1.000

음주 상태

마신다 1.161 0.857 1.575 0.335 0.680 0.562 0.824 <.0001 0.793 0.637 0.988 0.039

과거에는마셨으나현재에는마
시지않는다

1.493 1.053 2.118 0.025 1.102 0.884 1.374 0.386 1.141 0.890 1.463 0.296

마셔본적이없다 1.000 1.000 1.000

스트레스 인지여부

네 0.279 0.217 0.359 <.0001 0.448 0.389 0.516 <.0001 0.676 0.579 0.789 <.0001

아니오 1.000 1.000 1.000

장애등급

1-3 1.233 0.957 1.588 0.105 1.430 1.210 1.689 <.0001 1.154 0.953 1.397 0.142

4-6 1.000 1.000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0.813 0.644 1.026 0.082 1.302 1.119 1.515 0.001 1.101 0.932 1.299 0.258

그외 1.000 1.000 1.000

연도

2016 1.603 1.236 2.079 0.000 1.206 1.022 1.423 0.026 0.914 0.758 1.102 0.345

2017 1.101 0.837 1.449 0.491 0.907 0.765 1.074 0.258 0.930 0.773 1.118 0.439

2018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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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만성질환이 유병할 odds는 1.724배(OR: 1.724 

95%CI: 0.965-3.082 P-value: 0.066)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Ⅳ. 고찰 및 결론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고용증대 도움 정도 

전혀도움되지않는다 2.330 1.219 4.452 0.011 2.052 1.232 3.416 0.006 1.724 0.965 3.082 0.066

도움되지않는편이다 0.724 0.432 1.215 0.222 1.329 0.928 1.904 0.121 1.292 0.860 1.940 0.217

도움되는편이다 0.682 0.425 1.096 0.114 1.150 0.823 1.606 0.412 1.222 0.838 1.781 0.298

매우도움된다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0.489 0.330 0.723 0.000 0.823 0.636 1.065 0.139 0.716 0.533 0.963 0.027

여성 1.000 1.000 1.000

연령

15-29 0.760 0.331 1.744 0.517 0.202 0.124 0.330 <.0001 0.146 0.084 0.255 <.0001

30-39 0.879 0.428 1.806 0.726 0.228 0.153 0.340 <.0001 0.214 0.142 0.322 <.0001

40-49 0.991 0.495 1.986 0.981 0.376 0.258 0.548 <.0001 0.297 0.202 0.434 <.0001

50-59 1.129 0.551 2.311 0.741 0.541 0.365 0.803 0.002 0.764 0.519 1.124 0.172

60-66 1.000 1.000 1.000

거주지역

수도권 0.584 0.402 0.849 0.005 0.899 0.710 1.139 0.379 1.322 1.031 1.694 0.028

광역시권 0.431 0.289 0.642 <.0001 1.070 0.861 1.330 0.543 0.863 0.670 1.113 0.258

기타시도 1.000 1.000 1.000

결혼 상태

결혼/동거 0.326 0.217 0.490 <.0001 0.464 0.349 0.619 <.0001 0.537 0.399 0.724 <.0001

미혼 0.590 0.364 0.956 0.032 0.781 0.554 1.101 0.158 0.652 0.449 0.947 0.025

이혼/사별/별거 1.000 1.000 1.000

흡연 상태

피운다 1.509 1.001 2.276 0.050 1.178 0.904 1.534 0.225 1.319 0.972 1.789 0.075

과거에는피웠으나현재에
는피우지않는다

1.082 0.693 1.688 0.729 1.196 0.916 1.561 0.189 1.536 1.142 2.067 0.005

피워본적이없다 1.000 1.000 1.000

음주 상태

마신다 1.049 0.700 1.572 0.816 0.660 0.509 0.855 0.002 0.764 0.565 1.033 0.080

과거에는마셨으나현재에
는마시지않는다

1.209 0.765 1.912 0.417 1.033 0.773 1.383 0.825 1.306 0.944 1.808 0.107

마셔본적이없다 1.000 1.000 1.000

스트레스 인지여부

네 0.348 0.252 0.481 <.0001 0.481 0.398 0.580 <.0001 0.716 0.584 0.879 0.001

아니오 1.000 1.000 1.000

장애등급

1-3 1.213 0.871 1.690 0.254 1.570 1.266 1.946 <.0001 1.140 0.890 1.461 0.299

< 표 3 > 장애인 고용제도의 고용 증대와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Adjusted effect between Chelp of the employment increa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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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및 

장애인 고용증대 도움 정도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나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1,648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주관

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고, 제도의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우울감과 부정적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가 종

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우울감

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14], 장

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잘 인식할수록 고용의 향상으로 

이어져 소득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5, 15, 16]은 주로 기업이나 고용주

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진행되

어 왔고, 경제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2, 17], 취업 유

지[18], 고용실태[5]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

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고용주의 

측면이 아닌 장애인의 측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건강증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다루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

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불건강을 야기하는 요인을 극복

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으로[19], 장애인들의 육

체 및 정신건강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20]. 장애인의 고

용상태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21],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변화

된 집단의 건강평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직업활동은 장애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22], 삶

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장애인의 고용 및 경제활동은 장애인 스스로 문화, 여

가, 기부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감을 확인하고, 경제적 독립을 통한 자립생활로 이어져 

장애인이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서 생활, 건강, 여가생활

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수혜자에서 시혜자의 입장으로 전

환될 수 있으며 만성적 의존상태를 탈피할 수 있게 되므

로[24-26] 장애인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며[27],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8-30].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5].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은 경제활

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서 인식되어 

장애인고용 문제에 있어 차별 및 불이익을 겪고있다[29].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있던 장애인들은 여

전히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

되고 있으며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

안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7]. 그 동안 정부는 장애인 의

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등 꾸준한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취업 전 고용정보 접근 시 높

은 장벽과 관련제도 홍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의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4-6 1.000 1.000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0.827 0.610 1.123 0.224 1.406 1.151 1.717 0.001 0.999 0.804 1.241 0.990

그외 1.000 1.000 1.000

연도

2016 1.328 0.937 1.882 0.111 1.327 1.065 1.654 0.012 0.868 0.673 1.120 0.276

2017 1.064 0.757 1.496 0.721 0.894 0.719 1.113 0.317 1.028 0.814 1.299 0.817

2018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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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용제도 인지 부재가 발생한다[16]. 이는 장애인의 취

업의지 상실과 고용단절로 연결되며 의무고용률이 증가하

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

식 제고와 병행하여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

인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인지하게 하고 고용을 증

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의지가 있더라도 취

업 전 과정에서 정보의 부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미비 

등 의무고용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낮아 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32].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있는 장

애인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

인 당사자가 신뢰를 갖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

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구직과정에서 촉

진공단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아는 사

람을 통하거나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는 등 사적인 방법을 

통해 구직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8]. 이처럼 장

애인들이 인적 접촉으로 구직정보를 획득하는 이유는 장

애인들이 고용주를 직접 접촉하거나 시험, 면접 등의 공

식경로를 거치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이 적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3]. 이러한 연결망은 오히려 장애인의 직업 결

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이나 친지들의 보호

가 사회적인 안전을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단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4]. 다양한 취업정

보를 얻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식적

인 네트워크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장애

인들이 구직과정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

유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제도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었다[32]. 이는 장애인들

의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이유는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홍보와 구직을 위한 접근 

방법의 개발 등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와 관하여 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

안과 더불어 사업주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사업체의 장애인 우수고용사례를 홍보하여 자발적 

고용을 지원하거나, 정부차원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익광

고나 그들의 가족이나 장애인 돌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

무고용제도 교육을 통해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을 신체 및 정신적, 중증도로 구분하여 고용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장애정도와 등급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직접

적으로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방안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

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의욕이 

고취되며 기업과 연계된 특화훈련 등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취업 의지에

도 영향을 준다. 장애인의 취업의지는 구직 노력이나 직

업훈련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있

어 중요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편의시설의 부족,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수준의 부재, 

구직정보나 방법의 인지부족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

을 많이 겪으면서 장애인들은 취업할 의지를 잃게 된다

[6]. 제5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과 2012년도에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비율보다, 

경제활동 의지가 없는 실망실업인구로 이동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그에 따른 취업의지 

상실로 인해 고용단절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35]. 또한, 국내의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36],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지 못하는 장애 집단은 

인지하고 있는 집단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

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동 시장 내에서의 차

별을 보다 더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건강상태의 악화로도 

이어졌다.

고용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게 되

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진로지도, 상

담,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취업동기와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구직포기상

태로 머물러있는 장애인들의 공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민간기관, 비영리단체가 연합하여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하며,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7]. 나아가 장애정도와 구분

에 따라 고용상담과 사례개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의 진

입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취업

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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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취업의지를 상실한 비경제활동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37].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으로의 변화를 시

도해야 할 것이며, 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재택근무, 스마

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환경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35].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

널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 때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이 조사대상에 과대할당 되었으며, 경제활동

비희망인구도 포함되어 응답반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그 중 1,648명으로 전체 장애인

을 대표하는 것과 연구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종단연구가 진행될수록 표본의 청년층 소실과 사

망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고, 기

존 패널이 고령화될수록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욱 

노후화될수록 패널을 재선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집단과 비경제활동 집단

에 대한 구성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해야한다. 그러나 종

단면연구를 통해 횡단면조사보다 일반화할 수 있으며, 장

애인취업과 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의무고용

제도의 인지정도와 도움정도를 다루었다는 것에서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 및 도움정

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

의 결과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과 장애인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고용제도 교육을 통해 인지정도를 높

이고, 고용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담 및 진로지

도, 장애정도 및 등급을 구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개발 등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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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
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
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키워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자리, 고용증진, 고용인식, 건강


